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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남 부 지 방 법 원

제 1 3 형 사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9고합280  가. 뇌

             나. 뇌 공여

  고  인 1.가. ◯◯ (58 생, 남)

2.나. 이◯◯ (45 생, 남)

검       사 ◯◯( 소), ◯◯, ◯◯, 권◯◯(공 )

변    인 변 사 ◯◯, ◯◯( 고인 ◯◯를 여)

법 법인 ◯◯( 고인 ◯◯를 여)

담당변 사 장◯◯

법 법인( ) ◯◯◯( 고인 이◯◯를 여)

담당변 사 ◯◯, 심◯◯, 이◯◯

 결  고 2020. 1. 17.

  

주       문

고인들  각 죄.

고인들에  결  요지를 공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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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 사건 공소사실

  가. 사실

    1) 고인들  지

    고인 ◯◯는 2008 부  18 , 19 , 20  울 ◯◯구  국회 원  재직

면 , 2010. 6.경부  2010. 12.경 지 국회 체 송통신 원회 원 , 

2010. 12.경부  2012. 5.경 지 국회 국토해양 원회 원 , 2012. 7.경부  2014. 

5.경 지 국회 경노동 원회 원  각 동 다.

    고인 이◯◯는 2009. 1.경 주식회사 A(이  ‘A’라고 다) 이사 사장  취

임 여, 2009. 3.경부  2013. 11.경 지 A 이사 회장  근 면  A  체 

업 를 다.

    2) 2011. 4.경 @  견계약직 채용

    고인 ◯◯는 2011. 3.경 자신  사 실에  평소 고 지내  ◯열 A 사장

에게  @  이 가 담겨 있는 를 건 면  ‘우리 이 체 스포 과를 

나 는데, A 스포 단에  일   있는지  달라’고 말 여  채용  청탁

고, 이에 ◯열  그  A 스포 단 권@일 단장, 이@도 부단장, 신@  과장에게 

차   이 를 달 여 @  채용  지시 다.

    신@   지시  인 견업체인 주식회사 B(이  ‘B’이라 다) 담당자에게 

@  특 여 견  요청 고 여도 상향 여 계약직  채용 게 함 써, 

A는 2011. 4.경부  고인 ◯◯  청탁  @  A 스포 단에 근 게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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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고인 이◯◯  뇌 공여

    A는 2012. 9.경 국회 경노동 원회(이  ‘ 노 ’라 다)에  고용노동부가 A  

부진인 퇴출 그램  인  것과 여 A  경 진  국 감사 증인  신청

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 고, 고인 ◯◯를 포함  원들  상  A  

입장  명 는 등 극  다.

    고인 ◯◯는 2012. 9. 26. 311회( 회) 노  회 실에 , **당 @미

원이 A 회장인 고인 이◯◯를 국 감사 증인  신청 여 그 채택 여부가 이 

자, 여당 간사  ‘증인 채택이 여․야당 간사간 합 사항’이라는 이  고인 이

◯◯에  증인 채택  계속해  여 증인 채택이 산 도  노 는 편, 

2012. 10. 8. 노  고용노동부 국 감사에  ‘본 원  도 지  1  6개월째 사실

상 견직 노동자  규직  근 를 고 있다’라고 @  구체 인 근 간

과 근 태를 언 도 다.

    이에 고인 이◯◯는 2012. 10. 경 고인 ◯◯  극 인 증인 채택 

에  보답 , 견계약직  근 는 고인 ◯◯   규직  채용

 마 고, 그  울 구에 있는 캠퍼스 사 실에  ◯열에게 ‘

◯◯ 원이 우리 A를 여 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이 규직  근   

있도  해보라’고 지시 다.

    이후 고인 이◯◯는 ◯열 부  ‘계약직  규직  는 도는 없고, 

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차를 거쳐야 는데  채용 차가 진행 이므  만약

에 채용  면 인재경 실장과 상 가 요 다고 합니다.’라는 보고를 고, ◯

열에게 ‘인재경 실장과 상 해  처리 라’고 말 여 @  부  채용  지시 고, 



- 4 -

◯열  @효 인재경 실장에게 여 ‘ @ 이라고 A 스포 단에 근 는 직

원이 있는데 ◯◯ 원  이다, @   공채 차에 규직  채용 여 

달라, 이◯◯ 회장  지시다’라고 말 여 고인 이◯◯  지시를 달 고, @효는 

인사담당 @택 상 , 인 계획 장 권@웅 등에게  지시를 차  달 다.

    권@웅  2012   졸공채   인․ 검사 실시일이 경과  후

인 2012. 10. 15. 남시 분당구에 있는 A  16  직원 게실에  @ 에게 ‘

과 인․ 검사는 이미 끝났는데, 인 검사는  야 다. 자  것  실 자가 

 연락  것이다’라고 명  고, 인 계획  매니  이@ 에게도 @  채용

 지시 다.

     지시를  이@  @   합격자  조작 여 2012. 10. 16. @

 여  검사 면 상이 님에도 검사 없이 라인 인 검사만 시

도  특 를 주는 것  이고, 뒤늦게 2012. 10. 19. @ 부  A 입사지원

를 출 고, 라인 인 검사 결과가 불합격 상이었 에도 합격  것처럼 조작

여 결국 2013. 1. 2. @  종 합격시 다.

    이 써 고인 이◯◯는 고인 ◯◯에게 공 원  직 에 여 뇌  공여

다.

  다. 고인 ◯◯  뇌

    고인 ◯◯는  같이 그 직  여 고인 이◯◯ 부  고인 ◯

◯  동거   @  취업 회를 공 는 재산상 이익  취득함 써 뇌  

다.

2. 공소장일본주  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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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가. 고인 ◯◯  변 인  주장

    공소장  사실  ‘ 고인 ◯◯가 ◯열에게 @  이 를 달 면  

채용  청탁 고, 이에 라 A는 @  견계약직  근 게 다’는 부분  

고인 ◯◯에  공소사실인 뇌   것 , 부  인상  일  

법 에게 불리  단  생 게 다. 라  이 사건 공소 는 공소장일본주 에 

다.

  나. 단

    1) 공소장일본주   여부는 공소사실  재  범죄  과 내용 등에 추

어 볼  공소장에 첨부 는 인용   타 건  내용, 그리고 법 이 요구 는 

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재  사실이 법 에게 단  생 게 여 법 이 범죄사실  

실체를 는 데 장 가   있는지 여부를  당해 사건에  구체  

단 여야 다( 법원 2009. 10. 22. 고 2009도7436 원합 체 결 참조).

    2) 이 사건 공소사실  고인 이◯◯가 ◯열에게 A 스포 단에  견계약직

 일  @  규직  내지 규직 채용  지시 고, 그에 라 졸 신입사

원 공개채용 차에  특 를 공 여 @  합격시킴 써, 고인 이◯◯는 

고인 ◯◯에게 뇌  공여 고 고인 ◯◯는 고인 이◯◯ 부  뇌  

다는 것  구 어 있다. 검사는 ‘ 규직 취업 회’를 뇌  규 여 공소를 

는데, 고인 ◯◯가  A 사장인 ◯열에게  채용  청탁 여 @

이 견계약직  근   있게 었고, 이  같이 이루어진 견계약직 채용이 

@ 에  규직 부 채용  시 이 어 고인 이◯◯가 규직 취업 회를 

공여   있게 었다는 것이다. 이러  공소사실  범죄 과 내용 등에 추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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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면, A가 @  견계약직  사용 게  경 에  재가 고인 ◯◯에 

 공소사실인 뇌  과 다고 볼  없고, 그것이 법 에게 단  생

게 여 범죄사실  실체를 는 데 장 가   있다고 보 도 어 다. 고

인 ◯◯  변 인  주장  들이지 니 다.

3. @  견계약직 근  경

  가. 고인들  변 인들  주장

    1) 고인 ◯◯

      고인 ◯◯는 ◯열에게 이 를 주면  @  계약직 채용  청탁  

사실이 없다. @  인 견업체에  구직 동  통 여 A에  견계약직  

일 게  것이다.

    2) 고인 이◯◯

      A  노조 업 , 국회 등 업 를  ◯열 사장에게 고인 ◯◯는 

요  인 이었다. 이에 ◯열  @  계약직  채용  것  지시 고, 여를 

부풀  지 는 특 도 주었다. 고인 이◯◯는 @  계약직 채용에 어떠  식

도 여 지 고, 그러  사실  지도 못 다.

  나. 구체  단

    1) A  견근 자 사용 차

      B  A 등 업  근 자 견 요청에 라 견근 자  고용계약  체결 고, 

해당 업에 근 자를 견 는 근 자 견사업  여 다.

      A  통상 인 견근 자 사용 , ① 인  요  는 부 에  B에 요 인

원, 운 직, 직, 일 사 직 등  요 분야, 어 능 , 컴퓨  사용능  등 특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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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(탭) 내용1)

3.11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,004만 원(월 167만 원) 대상자 선정

 - 4/1부터 출근

3.14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,004만 원(월 167만 원) 대상자 선정

 - 4/1부터 출근

 - 산출내역서 및 이력서(김@현) 받음

3.15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,004만 원(월 167만 원) 대상자 선정

 - 4/1부터 출근

 - 산출내역서 및 이력서(김@현) 받음

* 김@현님 내일 통화드리기

3.16.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,004만 원(월 167만 원) 대상자 선정

히 요구 는 조건 등  리면  근 자 견  뢰 고, ② B   조건에 맞는 인

 구   채용 공고를 여 지원자를  그  일부를 별 여 A에 추천 며, 

③ A는 추천자들  상  면  거쳐 합격자를 여 B에 통보 고, ④ 이에 

라 B과 합격자 사이  근 계약, B과 A 사이  근 자 견계약  각각 체결 는 차

를 거쳐 이루어 다.

    2) @  업 일, 이 일  진

      가) B에  근 자 견업 를 담당  @  엑  그램  이용 여 “2011

 3월.xls”이라는 일명  업 일지를 작 다(증거 번 486).  업 일지  

2011. 3. 11.자 탭(tap)부 는 이 지는 재 지  @  채용과  내

용이 다 과 같이 작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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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4/1부터 출근

 - 산출내역서 및 이력서(김@현) 받음

* A 김@현 통화

3.21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,424만 원(월 202만 원)으로 변경

 - 4/1부터 출근

 - 김@현 오늘 근로계약서 체결(다시 체결해야함)

3.22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424만 원(월 202만 원)으로 변경

 - 연락올 때까지 대기

3.24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424만 원(월 202만 원)으로 변경 (1822 통역으로 변경)

 - 연락올 때까지 대기

3.31.

* A사무직 (신@혁 과장)

 - 연봉(실수령액) 2424만 원(월 202만 원)으로 변경 (1822 통역으로 변경)

 - 파견계약서 직인찍어서 먼저 발송해주시기로 함

       나) @  2011. 3. 16. 10:24 A 스포 단에  견계약직  업  담당

는 신@ 에게 ‘B - @  견계약 입니다.’라는 목  @  견근 자  

여 A  B 사이에 작  근 자 견계약   첨부  일  송 다.  근

자 견계약   @  견 간  2011. 4. 1.부  2012. 3. 31. 지 , 월간 

견료를 2,296,000원  고 있다( 사  900~905면).

       다) @  2011. 3. 16. 11:14 @ 에게 ‘B A 자사 이  양식입니다.’라는 

목  ‘B입니다. 희 자사 이 양식입니다. 작 해 주  일  송 부탁드립

니다.’라고 재  이 일  보냈다. @  2011. 3. 17. 13:51  일에  답장 

식  “입사지원  @ .docx" 일  첨부 고 ” 요, 이 입니다.“라고 

1) 이해  편 를 여 이  탭에  ․추가  부분   시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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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 이 일 송 다( 사  907~909면).

      라) @  신@ 에게 2011. 3. 21. @  실  월 202만 원  

 산출내역 를 이 일  송 고, 2011. 3. 24.에는 변경  실  여 

월간 견료를 3,058,000원   근 자 견계약   보냈 며, 2011. 3. 28. 

@ 이 담당  업 를 ‘사 ’에  ‘번역  통역’  변경  근 자 견계약  

 다시 송 다( 사  910~926면).

      마)  같  업 일지, 산출내역 , 근 자 견계약   등  작 고 

@ , 신@ 과 이 일  주고  경 에 여, @  ‘업 일지는 자신이 처리  

업 를 겨  것 , 당시는 신입사원이  라 업 를 잘 모르는 상태  

에 엑 에 히 재해 었다. 신@ 부  3월 11일에 A에 4월 1일부  출근  

상자가 었다는 통보를 다. 본건  A 사 직  채용 는 공고를   

없다. 3월 14일에 @  이 를 고, 이를 토  근 자 견계약   작

여 신@ 에게 보냈다. 3월 16일 @ 과 통  후 B에  사용 는 양식  이

를 다시 출 다. 여를 린 것   A  요청이 있었  이다. A

에  @  이외에 군가를 특 여 견계약직  채용 여 달라고 요청   

없었다.’라는 취지  진 다.

      )  같  업 일지  작 경 , 업 일지  내용  식, @ 과 @ , 

신@  사이에 고 간 이 일  내용  그 첨부 일 등에 추어 볼 , 업 일지에 

재  내용  실  사실에 여 작  것  이 상당 고, 이에 부합 는  

@  진  신 도 충분히 인   있다.

    3) 신@ , 이@도, 권@일 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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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가) 신@ , ‘2011. 3.경 A 스포 단 사 국장 이@도 부  @  견계약

직  뽑 라는 지시를 다. 이@도 부  @  이 를 는지 히 

억나지는 지만, B과 직  연락 면  @  채용 는데 요  행  처리를 

다. (  업 일지  ’3.11.‘ 탭에 여) 2011. 3. 11.에는 @ 이 상자  지  상

태 다. 특 인  지 여 견  요청   처 이었다. 계약 과 에  이@도  

지시에 라 @  여  높이게 었다.’는 취지  진 다.

      나) 이@도는, '2011. 3.경 A 스포 단 단장 권@일이 @  이 를 주면 , 

스포 과를 나 니  스포 단에 채용 라고 다. 이에 신@ 에게 이 를 주

면  @  계약직  채용 라고 지시 다. 권@일에게 채용과  보고 는

데 여가  다면    있는  강구 라는 지시를 고, 신@ 에

게 다시 여  리라고 지시 다.‘라는 취지  진 다.

      다) 권@일 , ‘2011. 3.경 ◯열 사장  출  고 동 A 캠퍼스에 가

 @  이 를 달 다. ◯열이 ◯◯ 원  , 스포 과라고 말  

것이 억이 난다. 이 를  이@도에게 달 면  ◯◯ 원  이다, 계

약직  쓰도  라고 지시 다.’라고 진 다.

      라)  같이『 ◯열 → 권@일 → 이@도 → 신@  → B』  @  이

가 차 달 고 @  특 여 A 스포 단  계약직  채용 라는 지시가 

있었다는 에  신@ , 이@도, 권@일  진  사 에 부  이 법   

사건2) 법 에 이르 지 일 고, 각각  진 이 다른 진 자들  진 과 부합  

뿐만 니라 상  간에 모 는 부분도 견 지 니 다. 나 가  각 진 들  

2) 울남부지 법원 2019고합169, 2019고합181(병합), 2019고합182(병합) 사건  가리킨다. 이 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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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것과 같이 A 부  @  채용 라는 요청    차를 진행 다

는 @  진   당시 작  업 일지, 이 일, 근 자 견계약  등  내용과도 

부합 다.

    4) ◯열  진

      가) ◯열  검찰 1회 자신  시부  이 법   사건 법 에 이르

지 ‘ 고인 ◯◯가 원실에  이 가 담  를 주면  우리 이 체 스

포 과를 나 는데, A 스포 단에  일   있는지  달라고 다. 권@일  

동 사  불러   를 주면  채용   있는지 보라고 지시 다.’

라고 진 다.

      나)  같  ◯열  진  주요 부분에 있어 일 고, ◯열 부  이

를 면  ◯◯ 원  에  채용 지시를 다는 권@일  진 과 일

 뿐만 니라 그 이후에 차  이루어진 이  부, 통상 인 경우  달리 

채용공고  면 차 없이 @  특 여 이루어진 견계약직 채용 사실과도 부

합 다. ◯열  @  부 채용에  언  보도나 검찰 사가 시작 도 인 

2018. 12.경 A  경 지원실장이  이@규 부  ‘ ◯◯ 원  이 를 달

 사실  말 지 는 것이 좋겠다’는 요청  도 고, 이@규를  차  만나 

@  이 , A 채용 등과  를 논  사실도 있다(그  고인 ◯

◯는 우자,  등 명   를 이용 여 이@규  차  연락  주고

 것  보인다). 나 가 ◯열이 고인 ◯◯ 부  @  이 를  

것이 니라면, A에  @  이름, 주민등 번 , 주소 등  민감  개인 보를 어

떻게 고 이를 토  @  특 여 럴 에 채용  요청 는지도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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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는다. 래에  보는  같이 @  규직 채용에  ◯열  진  

믿  어 지만, 계약직 채용 경 에  진   본  같  업 일지, 이 일, 

근 자 견계약 ,  통 내역 등 객  자료, @ , 신@ , 이@도, 권@일, 이@

규  진  등 이를 보강   있는 다른 증거들에 해 충분히 뒷 침 어 믿   있

다.

    5) @  진  신  여부

      가) 고인 ◯◯는 ◯열에게 @  이 를 달 면  채용  부탁 지 

고, @  구직 동  통해 A 스포 단에  일 게  것일 뿐이라고 주장 다. 

이러  주장  견계약직 채용  당사자이자 동거 인 인 @  진 에 근거를 

고 있는 , @  진  신 에 여 살펴본다.

      나) @  이 법 에 증인  출 여 A에  견계약직  일 게  경

에 여, ‘주  후 들이 인 견업체를 통해  직장  구했다는 이야 도 듣고 

해  일단 사회생   번 해보 는 마 에 인 견업체에 이 를  했

다. 인  검색  통해 몇몇 인 견업체를 게 었다. B에 직  찾 가  이

를 출 고, 5~6군데 다른 인 견업체에도 거나 라인  이 를 출

다. 얼마 후 B 부  A 스포 단에  계약직 사 직원  구 는데 찮 지 

어보는 가 다.   승낙 여 2011. 4. 1. A 스포 단에 처  출근 여 일

 시작 다.’라는 취지  진 다.

      다) 이  같이 자신이 B에 직  이 를 출 고 그에 라 채용  것이라

는 @  진  다 과 같  에 추어 볼  믿  어 다.

      ① @  채용에 직  여  @ , 신@  그동  A에  이루어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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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견계약직 채용과는 달리 처 부  A가 @  특 여 채용이 이루어 다고 

일 여 진 고 있는데, 이들  진 에 모 거나 합리 인 부분  견   

없고, 허  진  동 나 이 도 찾 보  어 다.

      ② @  업 일지에 @  채용과 여 그  재가 이루어진 날

부  “ 상자 , 4/1부  출근”  재 다. 면 다른 채용과 해 는 “구

인 ”, “채용공고 림” 등  재 여, 이미 상자가  경우  채용공고를 

여 구인  해야 는 경우를 분명 게 구분 고 있다.

      ③ @  직  B에 여 이 를 출 는 경우는 고 에 컴퓨 를 사

용   없는 운 직 지원자  명에 불과했고,  여 이 직  찾  이

를 출   없었다고 진 고 있 도 다.

      ④ A  같  업에  직  합  검토를  면 차나 채용 상자  인

사항,  등  진  여부를 인 지 니  채 직원  채용 는 것  이 인 

일이다. A는 @ 에  면 이나 인 사항,  등  진  여부를 인 는 차

를 거 지도  상태에  계약일, 계약 간, 여를 고, @ 이 실 는 담

당 지도  통역  번역업 를 맡는 것처럼 허  계약 를 작 여 높   

여를 지  고 채용 차를 진행 다. @  진  @ 이  B에 

이 를 출함에 라 견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지게  것이라면, A가 면 차도 

거 지  채 @  사용  거나 당 보다 높   여를 지

  이 를 명   없다. 이는 A에  이미 @  채용 고 특 를 주  

  보 야 다.

      ⑤  졸업에 즈 여 런 구직 동도 지 고  는 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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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  고민 다가, 채용공고도 내지  인 견업체를 작  찾 가 민감  개인

보가 담  이 를 출 면  견계약직 근 를 원 다는 사를 시 다는 

@  진  뜻 들이 도 어 다.

    6) 소결

      A  통상 인 견계약직 채용 차  는 @  채용 과 , 그 과 에

 작  업 일지, 이 일, 근 자 견계약  등  객  자료, 이에 부합 는 @

, 신@ , 이@도, 권@일, ◯열  일  진  등  종합 면, 고인 ◯◯가 

◯열에게 @  이 를 달 면  견계약직 채용  청탁 고, A에  @  

특 여 B에 견계약직  채용 여  것  요청 여 그 채용이 이루어 며, 실

 담당  업 에 해 높  여를 지  사실이 인 고, 이  다른 고인 ◯

◯  주장  들일  없다.

      편, A 인재경 실 인사담당 @택  A  견근 자 사용  CEO 지 보고 

 결재가 이루어지는 규직 채용과 달리, 견근 자를 사용 는 부  담당 상

보 결 사 이라고 진 고, ◯열  @  계약직 채용과 여 고인 이

◯◯에게 보고  억  없다고 진 고 있 며, 달리 고인 이◯◯가 @ 이 A 

스포 단에  견계약직  근 는데 여 거나 이를 고 있었다는 사 도 견

지 니 다.

4. 뇌 공여  뇌 죄  립여부

  가. 고인들  주장

    1) 고인 ◯◯

      공소사실 재에 라도 고인 ◯◯가 고인 이◯◯에게 @  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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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채용  청탁  사실이 없다. 2012  국 감사 당시 고인 이◯◯에  증인 채

택 여부는 국회에  통상 인 차  소속 당  당 에 른 것이지, @  

규직 채용  염 에  고인 ◯◯  개인 인  인  것이 니다. @  

견계약직  실히 근   인  경 직 채용 식  규직 이 이

루어진 것  이해 고, 고인 ◯◯는 @ 이 규직  채용 고 나 야 이

를 게 었  뿐 채용과 에 어떠 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다.  A가 내부 사결

에 라 이 인 법  @  규직  채용 라도, 고인 ◯◯는 

A 내부  일    없는 지 에 있었 므  직 에  뇌  취업 회를 

다는 인식이나 사가 없다. 이 사건 취업 회는 질상 ‘ @ ’이  것이지 

‘ 고인 ◯◯’가  것이 니므 , 법 129조 1항 소  뇌 죄가 립

 도 없다.

    2) 고인 이◯◯

      고인 이◯◯는 @ 이 A에  견계약직  근 고 있  사실  지 못

고, ◯열에게 @  규직  채용 라고  번에 걸쳐 지시  사실도 없

다. @ 이 이 인 법  규직  채용   있었  것 , 2011  계약직 채

용 당시  마찬가지  고인 ◯◯   계를 지  ◯열  지시가 있었

 이지, 고인 이◯◯ 는  일이다.

  나. @  규직 채용 경

    1) 인 사실

      가) A  채용 차 개

        (1) A  2012   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차는「 라인 지원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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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심사 → A 인․ 검사 → 1차 실 면  → 2차 임원면  → 신체검사 → 

종합격」  진행 는데, 각  통과 거나 합격 여야만 다   시자격

이 주어진다.

        (2) 인재경 실에 는 지원자들  출신 , 공, , 어 , 과외 동 

등  고, 자 소개  내용  여 고득 자  각 모집 직군별  

채용 인원  일  를 합격 상자  다.

        (3) A 인․ 검사는  합격자들  상  외부 업체인 국행동과

연구소  주  에 라인에  시행 다. 인 검사는 350개 도  항  통

여 지원자  격, 업 태도, 인 계 등  인 는 검사 , 그 결과는 A, B, C, M, 

Xa, Xb, D, E, R  도출 다. 검사는 지식이나 지 능  스트  

여 지각 , 언어추리, 단능 , 용계산  등 역  를 푸는 검사 , 그 

결과는 검자들  에 른  도출 다.

        A는 인 검사에  D ( 실 , 참여 식 등이 부족해  소  업 행 

상), E ( 실 , 참여 식 등이 매우 부족해   업 행 불가능), R (검

사에 임   여  해 이 불가능)  평가  지원자  경우 검사 결

과  계없이 탈락시 고, 인 검사를 통과  지원자  검사 가 높  

 다  면 에 시   있는 일   인원  다.

        (4) 1차 실 면 에 는 인․ 검사 합격자를 상  PT면 , 직 역량면

 등  실시 여 고득 자  합격자를 다. 2차 임원면  1차 실 면  합

격자를 상  인 , 태도 등에 여 종합 인 면  실시 여 고득 자  

종 합격 상자를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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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나) A 인재경 실  직   보고 체계

        (1) 2012 경 A 인재경 실  ① 규직  계약직 채용업  등  담당  인

계획 , ② 인사평가, 승진, 징계 등 인   업 를 담당  인사운 , 

③ 퇴직 후 직 지원, 민원업 , 신입사원  등  업 를 담당  인재지원  

이루어  있었고, CEO 직속부 다.

        @효(직 : )는 인재경 실  가장 상 자인 인재경 실장  인사 

업 를 고, 고인 이◯◯는 @효  직상 자 다. @택  인재경 실 인사

담당(직 : 상 보)  인재경 실 업   담당 는 간책임자 고, 인 계획

장 권@웅  인 계획  소속 매니  이@ 과 함께 2012   졸 신입사원 

채용 실 를 담당 다. 졸 신입사원 채용업  여 인재경 실  통상 인 

보고는「이@  → 권@웅 → @택 → @효 → 고인 이◯◯」  이루어 다.

      다) 채용  청탁 명부  작   리

       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부  고인 이◯◯  ◯열, @효 등  ․

직 A  계열사 임원, 직 국회 원  고 공직자,  업   등 부  특

 지원자가 A 공채에 지원 니 잘 부탁 다는 취지  청탁  다. 인재경 실

에 는 A 회장 실  통해  리 지시가 내  지원자를 ' 심지원자’ 일에, 임

원들  통해 리 상이  지원자를 ‘내부임원추천자’ 일에, 지원자  이름, 출신

, 지원분야 등  재 고 각 별 심사결과, 지원자에  인재경 실  평가 등

 추가 며 리 다.

      라) @  규직 채용 과

        (1) @  견사업주인 B과 근 계약  체결 고 2011. 4. 1.부  사용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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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현씨 안녕하세요. 채용담당 이@관입니다.

간략하게 팀장님께 내용 들으셨다 들었습니다.

오늘 퇴근하셔서 꼭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 부탁드릴게요.

상세한 내용은 내일 합격자 발표 끝나고 차 한 잔 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.

매니저님 채용팀 이@관입니다.

첨부로 입사 지원서 양식 보내드립니다.

10월 18일 18:00까지 작성하셔서 파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

엑셀파일에 2개의 Sheet가 있으니 2개 모두 작성해 주시구요.

“지원분야는 - 경영관리”

업주인 A  스포 단에  근  시작 고,  차  계약  연장 여 2012. 10.경

에는 약 1  6개월째 견계약직 신분  A에  근 고 있었다.

        (2) 이@  2012. 10. 15. 17:13 국행동과 연구소 에 @  이름과 

주민등 번 를 재  이 일  보내면  @  라인 인 검사 검 상자  추

가 여  것  요청 다.

        (3) 이@  2012. 10. 15. 17:18 @ 에게 다 과 같  이 일  보내면  

라인 인 검사 검 법  함께 다.

        (4) @  2012. 10. 16. 라인  인 검사를 는데, 그 결과는 D

에 해당 다. A  에 를  D  불합격 상 , 2012   졸 

신입사원 공채에  2012. 10. 7. 인 검사를 른 2,097명  159명이 D, E, R 

 나 는데, 이들  모  불합격 여 다  단계  르지 못 다.

        (5) 이@  2012. 10. 16. 15:11 @ 에게 ‘입사 지원  작  내’라는 

목  다 과 같  이 일  보냈다.



- 19 -

지원동기 등은 “홍보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게요..

금요일쯤 한 번 만나 뵙고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보현씨 이@관입니다.

면접관련해서 아래 사항 필독해 주세요.

1) 내일 지원서 주시면서 증명사진 1장 같이 주시구요(수험표 작성용)

2) 제가 수험표 만들어 드리면 가지고 계시구요..

3) 면접은 11. 2.(금) 16:00까지 지하 1층 대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. (수험표 지참)

  16:30~17:30까지 PT 작성하고

  17:30~18:50 면접하시게 될 겁니다.

        (6) @  2012. 10. 18. 17:16 이@ 에게  (5)항 이 일에 답장 는 식

 입사지원 를 첨부 여 보냈다.

        (7) 이@  2012. 10. 18. 18:17 @ 에게 ‘면 일 내’라는 목  다

과 같  이 일  보냈다.

        (8) @  2012. 10. 19. 17:48 이@ 에게  (7)항 이 일에 해 회신 면

 ‘입사지원 - @ .xls' 일  첨부 여 종  입사지원  공란 부분  채워  다

시 입사지원 를 보냈다.

        (9) @  2012. 11. 2. 러진 1차 실 면 에 시․합격 여 2차 임원면

 상자가 었고, 2012. 11. 29. 있었  2차 임원면 도 합격 여, 2013. 1. 2. A  

규직 사원  입사 다.

        (10) 편, 권@웅  졸 신입사원 채용 차가 모  료  후 2013. 1. 8. 인

사운 장 상균에게 ‘○○’이라는 목  ‘ 심지원자’  ‘내부임원추천자’ 명단  

첨부 여 보냈는데, @ 에 여 래  같이 재 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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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임원 추천자 채용 진행현황(2012년 하반기 대졸신입)

채용
분야

성명
fit

test
서류
전형

인/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 최종 추천자 비고

경영

관리
김@현 합격 불(D)→합격 합격(BBB) 합격(BBC) 합격

김◯◯(父)

새누리당의원

      2) 구체  단

        가) @  2012. 9. 1.부  2012. 9. 17. 지인 라인  간에 입

사지원 를 지 다( 래에  보는 것과 같이 ‘이@ 이 자 소개 를 검토

여 다고 여  간에 출 해  이@ 에게 달했다’는 @  진  믿

지 니 다). 그 당연  결과  @  심사 상자가 지  합격자 명

단에 포함 지 고,  합격자들  상  2012. 10. 7. 실시  A 인․

검사도 르지 다.

        나) 그런데, 인재경 실  이@  권@웅 등 상 자  지시에 라 @ 이 

라인 인 검사를 를  있도  조 고, @  별도  시  라인 인 검

사에  불합격 에 해당 는 D ( 실 , 참여 식 등이 부족해  소  업

행 상)  평가 었다. , 이@  @ 에게 입사지원 를 작 여 출

도  그 양식  송부 면  시  지원분야를 지 해주고, 자 소개 에 쓸 지원동

지 내 여 주었다. 뿐만 니라 이@  @ 이 자 소개  주요 부분  공란

 출 자 이를 보  것  요청 여 자 소개 를 다시 출 도 다. 이

 같이 @  공고  간에 입사지원 조차 출 지 지만 2012  

 졸 신입사원 공채 상자가 었고, 입사지원   자 소개 를 작 함에 있어

도 특별  리를 며, A 인 검사에  불합격에 에 해당 고 검사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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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지 에도, 후속 면  시 회를 공 다.

      다) 편, @  이 법원에 증인  출 여 자신  규직 채용 경 에 

여 다 과 같  취지  진 다.

     『2012   공채에 지원해야 는지 고민이 많 는데,  간 즈

에 이@ 에게 고민  어놓 다. 이@ 이 지원 를 주면 챙겨  주겠다고 다. 그

래   간에 이@ 에게 입사지원  자 소개 를 출 여 출 고, 이

@ 에게 ‘ 드카 ’  지원 를 출함 써 A  공채 차에 시  것  생각

다. 이후 이@  내에 라 공채 차에 고, 그러  차는 모  상 인 

것  생각 다.』

       같  @  진  다 과 같  이  믿   없다.

      ① 이@   간에 @ 부  입사지원 를 드카  태  

 이 없고, 과 인․ 검사가 종료  후 @  공채에 태우라는 지시에 

라 라인 인 검사를 를  있도  조 고 그  소 입사지원 를 출  

것이라고 일 게 진 고 있다.  같  이@  진  당시 작  이 일  

내용과도 부합 다. 즉,  1) 라) (3), (5)항과 같이 이@ 이 2012. 10. 15.  2012. 

10. 16. @ 에게 보낸 이 일  그 일  보낸 시 , 일  언과 내용 등에 

추어 볼 , 공채 차가 상당 부분 진행  단계에  상부  지시에 른 @  채

용 업 를 처  시작 면  작  것  이 타당 고, 이@ 이 이미 @ 부

 입사지원 를 출  출  상태에  이를 보  해 이루어진 업 처리

라고는 도 히 볼  없다.

      ② 이@ 이 임  @ 부  입사지원 를 별도  출 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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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래 합격시키고, 라인 인 검사  면 에 시   있도  는 등  부  

업 처리를 다고 볼 만  어떠  사 도 없고, 달리 이@ 이 허  진  동

도 찾 볼  없다. @  이@ 과  사이여  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

했다고 진 고 있 나, 이@  당시 입사 7 차  리  2012  에 처

 졸 신입사원 공채업 를 담당 게  실 진 , @ 과는 소속 부 , 담

당 업 , 직  등이 연히 다르고,  사람이 같  에  근 다는 사실 외에 특

별  계가 있었다고 볼 만  사  보이지 니 다.

      ③ @  나이, , 회사 근 경  등에 추어 보면, 채용공고에   

 입사지원 조차 지 고, 채용공고  달리 라인  인 검사를 보고 

검사를 르지도 는데도, 인재경 실에  지  지원분야  지원동  작  

향에 라 입사지원 를 작 ․ 출 여 곧  1차 실 면  에 시   있

게 었다면, 자신  채용과 에 통상  경우라면 있   없는 특 가 개입 었  

다고 이 경험 에 부합 고, 자신  공채과 이 상 인 차에 라 이루어

다고 생각했다는 것  믿  어 운 일이다. 

      ④ 인사 장 권@웅 , ‘ 를 지 고 인․ 검사가 끝난 상태  

에 스를 진행  어 운 상태 다. 에  간에 태우라는 결 이 났  

에 @ 에게 어떻게 해야 는지 내해  요가 있었다. @  직  만나

 “들 셨죠?”라고 었 니 슨 이야 인지 겠다는 도  가벼운 떨림 도를 

느낄  있었다.  진행  , 인․ 검사 등에 여 간략히 이야

면  이@ 부  일  연락이 갈 것이라고 명 다. @ 이 당황스러워 거

나 슨 상황인지 거나 지는 다’라고 진 다. 이러  권@웅 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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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시 작   1) 라) (3)항  이 일 등 객  자료  이@  진 과 부합  

뿐 니라 권@웅이 허  진  별다른 동 도 찾 보  어 운 , 그 신 이 높

다.

      면, @  사 에 는 권@웅 부  내  억  없다고 진

다가, 이 법 에 는 권@웅   만나 내를  사실이 있다고 면 도, 권@

웅이 평소 행이 불량 다고 주장 면  ‘나를 드 고 나?’라고 생각 다고 

권@웅 진  신  탄핵 는 취지  진  , 일 , 합리  없는 @

 진 만 는 권@웅 진  믿  어 다고 보  부족 다.

      ⑤ 인사 장이 견계약직 근 자를  불러내  갑작스럽게 , 인․

검사 등 창 진행 인 규직 신입사원 공채 차에 르도  내 고, 인재경

실 직원이 라인 인 검사를 르라고 고 입사지원  양식  송부 면  이를 작

여 출 라고 다면, 슨 일인지,  그래야 는지 는 것이 경험 에 부합

다. @  권@웅과 이@ 부   같  내를 에도 런 도 

시 지  채 이를 충실히 랐 , 이에 추어 보면 @ 이 채용 차에  특별

 택  는다는 사실  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.

      라) 소결

        @  A  2012   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차에  다른 지원자에

게는 주어지지  여러 택  공  채용   있었고, @ 도 자신이 공채

차에  특 를 공 는다는 사실  고 있었다고 단 다.

  다. 고인 이◯◯  인식  지시 여부

    1) 단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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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고인 이◯◯에  공소사실  요지는, 국회 노  여당 간사인 고인 

◯◯가 국 감사에  자신  증인  채택 지 도  도움   데  보답  

고인 ◯◯  인 @  규직  채용 는 법  뇌  공여 다는 

것이다. 그리고  같  뇌 공여는, 고인 이◯◯가 ◯열에게 ‘ ◯◯ 원이 A

를 해 돕고 있 니 이 규직  근   있도  라’는  지시 , 이후 

◯열 부  규직  도는 없고 이미 채용 차가 진행 이어  채용  면 

인재경 실장과 상 가 요 다는 보고를 고 나  ‘인재경 실장과 상 해  처리

라’는  번째 지시에  롯  실 진  업 처리를 거쳐 이루어 다는 것이다.

      공소사실과 같이 @ 이   인․ 검사 , 입사지원  작 ․

출에 있어 여러 특 를 공  결국 A  졸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   있었  

사실   본  같다. 그리고 이@ , 권@웅  상 자인 인재경 실  @택, 

@효  스포 단  권@일, 이@도는 모  입사지원 도 출 지  @  이

미 진행 인 공채 차에 포함시킨 것  ◯열  지시에 른 것이었고, 고인 이

◯◯ 부  직  지시   없다고 일 여 진 고 있다. 실  회장  지시 

없이 A  2인자  상당  권  행사  ◯열  독자 인 지시 도  같  

법  @  채용시키는데 별다른 어 움  없었  것  보인다. 그 다면, 

고인 이◯◯에  뇌 공여   인  해 는 고인 이◯◯가 ◯열에게 

@  부 채용  지시 다는 사실이 합리 인 심  여지가 없  도  증명

어야 다. 고인 이◯◯는 ◯열에게 이러  지시를  사실  시종일  부인

고 있고, 검사가 이를 입증  여 출  직  증거는 ◯열  진 이 일 , 

이 사건  핵심  고인 이◯◯ 부  지시를 다는 ◯열 진  신 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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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있는지 여부라고  것이다.

    2)  법리

      사재 에  범죄사실  인  법  여  합리 인 심   여지가 

없  도  신  가지게 는 증명  가진 엄격  증거에 여야 는 것이므

, 검사  입증이  같  신  가지게 는 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  경우에

는  고인  주장이나 변명이 모 거나 연   면이 있는 등 죄  심

이 간다고 라도 고인  이익  단 여야 다. 그리고  같  엄격  증

명  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재  구체  범죄사실이 모  포함 고, 특히 공소

사실에 특  범죄  일시  장소는 고인  어권 행사  주  상이 므  엄

격  증명  통해 그 특   범죄사실이 인 어야 며, 그러  증명이 부족함

에도 다른 시  장소에  범행이 이루어  개연 이 있다는 이  범죄사실에 

 증명이 있다고 인 여 는 니 다( 법원 2011. 4. 28. 고 2010도14487 

결, 법원 2011. 5. 13. 고 2010도16628 결 등 참조). 뇌 죄에 있어  뢰자  

지목  고인이 뢰사실  시종일  부인 고 있고 이를 뒷 침  자료 등 증

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  진 만  죄를 인  여는 증뢰자  진 이 증거

능 이 있어야 함   합리 인 심   만  신 이 있어야 고, 신

이 있는지 여부를 단함에 있어 는 그 진 내용 자체  합리 , 객  상당 , 후

 일  등뿐만 니라 그  인간 , 그 진  얻게 는 이해 계 , 특히 그에

게 어떤 범죄  가 있고 그 에 여 사가 개시  가능 이 있거나 사가 

진행 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  이나 회  등  심이 있어 그 진  증거능

이 부 는 도에 지 이르지 는 경우에도 그  인  궁  처지에  벗어나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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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 이 진 에 향  미   있는지 여부 등도 울러 살펴보 야 다( 법원 

2002. 6. 11. 고 2000도5701 결 등 참조).

    3) 구체  단

      가) ◯열  진  내용

        (1) ◯열  2019. 3. 19. 검찰 1회 자신  시 자신  권@일, @효에

게 지시 거나 는 법  @  규직 채용에 가담  억이나 그러  사

실이 없다고 진 고, 이후 2019. 4. 10. 6회 자신  시 지도 자신  가담 

사실  진 지 니 다. 그런데, ◯열  2019. 4. 24. 검찰에  고인 이◯◯

부  ’ ◯◯ 원이 우리를 해  열심히 일  니 스포 단에  임시직  일

는 @  규직  근   있도  해보라는 지시를  억이 났다‘라는 취

지  진 다. 그리고 ’이◯◯ 회장이 @ 이 스포 단에  계약직  근 는 

사실  어떻게 게 었나요‘라는 검사  질 에 여, '2011 경 ◯◯ 원, 이

◯◯ 회장과 함께 여 도 KBS 별  뒤편에 있는 ◯◯ 원  단골 일식집에  

  사실이 있다. ◯◯ 원이 여 이◯◯ 회장과  식사를 자고 했

고, 이◯◯ 회장에게 보고  후 약속  잡 다. ◯◯ 원과  약속이 잡히자 미

리 이◯◯ 회장에게 ◯◯ 원  인 @ 이 스포 단에  계약직  근 고 

있다고 보고를 드 다. 그래  이◯◯ 회장이 @  근 사실  게 었다. 식사 

도  ◯◯ 원이 이◯◯ 회장에게 @ 이 스포 단에  계약직  근 니 잘 

부탁 다는 말  꺼냈고, 이◯◯ 회장이 에게 잘 챙겨보라는 말  다.’라고 진

다( 사  5674면).

        (2) ◯열  이 법원 1회 공 일  사건  법 에 도 ‘ 고인 이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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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 부  임시직  근 는 @  규직  일 도    있는지 보라

는 지시를 고, 이를 권@일에게 달 다. 권@일 부  규직 도는 없고, 

규직  채용 면 졸 신입사원 공채를 거쳐야 는데 이미 채용 차가 진행 

이어  인재경 실장  허락이 요 다는 보고를 다. 이를 고인 이◯◯에게 보

고 니 인재경 실장과 상 여 처리 라고 고, 이에 고인 @효에게 

여 @  공채에 포함해 달라고 면  회장님  지시사항이라고 명 다.’라

는 취지  진 다.

        (3) , ◯열  2011 경 여 도 일식집에  만찬에  고인 이◯

◯에게 @ 이 A 스포 단에  계약직  근 고 있다고 보고 고, 당시 만찬 

자리에  A 농구단이 2010-2011 시즌에 창단 후 처  우승  이야 , 스포 단에

 계약직  근  인 @  잘 챙겨보라는 를 나 었다는 취지  진

다( 1회 공 일 증인 녹취  22, 23면). 그리고  만찬이 사 에는 생각나지 

 자신과 고인 이◯◯가 @  규직 채용에 여  억  찾는데 요  

역  다고 진 도 다( 사건 증인 ◯열 녹취  21면).

        (4) 편, 이 법원 1회 공 일에 있었  ◯열에  증인신  과 에  

고인들  변 인   사람  만찬  @ 이 생이  2009. 5. 14.에 있었 므

, ‘계약직  일 는 @ ’에  는 있   없다고 주장 다. 이에 ◯

열  2009. 5.경에는 쇄골이 부러지는  고 그에 른 극심  통증  인

여 고인들이 주장 는 2009. 5. 14.자 식사자리에는  참   없었고, 만찬

이 있었  시 는 @ 이 계약직  근  이  2011 이 실 다고 거듭 진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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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나) ◯열 진  신  단

        (1) A에 는 2012. 9.~10.경 이◯◯ 회장  국 감사 증인 채택  막  해 

극  노 다. 그  국회 업 를 담당  부 에  작 고 고인 

이◯◯를 포함  주요 임원들에게 보고  에 르면, 어도 A 내부에 는 고인 

◯◯  도움이 고인 이◯◯가 국 감사 증인  채택 지 데 상당  역  

 것  인식 고 있었  것  보인다. A  인재경 실  견계약직  근  

이  @ 이 포함  'VVIP 명단’  작 여 리  사실이 있고,  본  같이 

2012   공채과 에  청탁  지원자들  리 는 명단에 @ 도 포함 어 

있었는데 이 명단  고인 이◯◯에게 지 보고 었  것  보인다. @효는 ◯

열 부  @  규직 채용에 조 여 달라는 를   ‘회장님  심 

사 ’이라는 말  들었다고 일 게 진 다. 이러  들  고 면, 고인 이

◯◯가 ◯열에게 @  규직  채용 라는 지시를  것이 닌가 는 상당

 심이 들 도 고, 이에 부합 는 ◯열 진  신  인  여지가  

없는 것  니다.

        (2) 그러나 주식회사 C에  거래 보 출명  회신결과를 롯 여 

이 법원이 법 게 채택 여 조사  증거들에 면, 고인들  일   첩에 

2009. 5. 14. 여 도에 있는 일식집인 ****에   만나   일 이 재 어 있

는 사실, A에  ◯열에게 여  개인  법인카드가 2009. 5. 14. 21:21:51 

****에  710,000원  결 는데 사용  사실이 인 다. 고인들뿐 니라 ◯열

도 이른  ‘**** 만찬’  단  차  있었다고 진 고 있고, ◯열  당시 본인이 

직  식사  결 다고 진 며, ◯열 개인에게 고 그가 평소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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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 법인카드가  같이 결  사실이 다면, 다른 특단  사 이 없는  

**** 만찬  2009. 5. 14.에 있었다고 이 타당 고, 그 시 에 추어 ◯열이 **** 

만찬 직 에 고인 이◯◯에게 @  계약직 근  사실  주었다거나 견계

약직  근  인 @ 에  가 이루어 다고 볼  없다.

        편, 검사는 ◯열이 법인카드를 이@규 등 다른 직원에게 주어 결 게 했

 가능    없다고 주장 고 있고, ◯열  이 법원 8회 공 일에 증

인  다시 출 여 ‘2009. 5. 14. ****에  가지 다. 억이 실히 나지

는 지만, 회장님이 ◯◯ 원  만난다고 니 결 를 라고 직원에게 법인카드

를 주었  도 있다’고 진 다. 그러나, 고인 이◯◯가 본인   법

인카드를 사용 고 있  상황에 ,3) 굳이 그 자리에 참 지도  ◯열이 직원  

 보내  만찬이 끝나 를 다 다가 결 게 했다는 진  쉽사리 들이  

어 다. 특히, ◯열  법인카드는 다  날인 2009. 5. 15. 08:09:08 A 에  

74,500원  결 는데도 사용 었는데, ◯열  증인신 과 에   결 내역  지

자 갑자  ‘법인카드를 간 직원이 2009. 5. 14.  늦게 집에  카드를 

돌  일이 억난다. 카드를   내일 침 일 이 있다는 것  말했  것이다. 실

 그 다.’고 진 다( 8회 공 일 증인 녹취  27, 28면).  진  그 자체

 합리  인  어 울 뿐 니라, 진  경 , 답변이 이루어진 맥락 등에 추

어 볼 , 증인신 이 진행  도  불과 몇 분 사이에 10   일  새롭게 억

해냈다고는 도 히 믿   없고, 이  같이 임 변식  이루어지는 ◯열  진

 태도는 체 인 진  신  약 시키는 사  보지   없다. , 

3) 고인 이◯◯에게  법인카드는 같  날인 2009. 5. 14. 13:07:51 몰타참 에  185,000원  결 는데 사용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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◯열  당시 쇄골  인해 외부 행사에는 거  참   없었다고 진 고 

실 도 상당  불편과 통증이 있었  것  보이 는 지만, 그  A 에  

부 부처 인사들  자주 만났다는 ◯열   공 일에  진 과 다  법인카

드 사용내역에 추어 볼 ,  부상이 **** 만찬에 참 는데 결 인 장 사 가 

었다고 보 는 어 다.

        2009. 5. 14. ****에  ◯열 닌 다른 사람이 그 법인카드를 사용 다는 

, ◯열이 주장 는 **** 만찬이 2011 에 있었고 그 자리에  @ 에  

가 있었다는  등  모  검사가 합리 인 심   여지가 없  도  증명 여야 

는 것인데,  본 사 들에 추어 믿  어 운  ◯열  진  외에는 달리 이

를 인  만  증거가 없다.

         **** 만찬이 고인들에  각 공소사실과 직   사건  니라

고  것이나, 검사가 이 사건  사건 공 과 에  2011 에 있었다는 **** 만

찬  변경  ◯열  진 에 신  부여 는 주요 논거  삼  것과 같이,  

만찬  사  @ 에  규직 채용 여 사실  부인  ◯열이 해당 

억  살  자신과 고인 이◯◯  가담 사실  진 게  결 인 단 가 었

다는 사건이다.  ◯열에 면, **** 만찬 직  고인 이◯◯에게 @  

견계약직 근 사실  주어 고인 이◯◯도 @  존재를 게 었고(  3.

항에  단   같이 고인 이◯◯가 @  견계약직 채용에 여 다는 

사  견 지 니 다), 만찬 자리에  고인들 사이에 계약직  근 는 @

 잘 부탁 다는 도 갔다는 것이다. 그 다면 **** 만찬   사람 사이에 

있었  단  식사 자리에 불과 다고 보  어 고, 고인 이◯◯  @ 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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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식  규직 채용 지시 사실에 여 사  진 과는 다른 ◯열 진  신

 가늠   있는 사건이라고 보 야 다.

         인 사실과 사 들   본 법리에 추어 보면, **** 만찬에  ◯

열  진  믿   없게 었고, 이 써 고인 이◯◯가 @  인식 게  경

, 고인들 사이에 @ 에 여 있었다는 , 고인 이◯◯  @  채용 지

시 등에  ◯열 진  신 도 상당 부분 허 어 다고 보지   없다. 

      다) 소결

        고인 이◯◯가 @  규직  채용 라고 지시 다는 에  

일  직  증거인 ◯열 진 에 합리 인 심   만  신 이 있다고 인

 어 다. 검사가 출  나 지 증거들만 는 고인 이◯◯가 @ 이 A 스포

단에  견계약직  근 고 있는 사실  고 있는 상태에 , ◯열에게 규

직 채용  지시 는 법  @  취업 회를 고인 ◯◯에게 공여 다는 

이 합리 인 심  여지없이 증명 었다고 볼  없다.

  라. 고인 ◯◯가 고인 이◯◯ 부  뇌  는지 여부

    고인 ◯◯에  공소사실  요지는, 고인 ◯◯가 ‘ 고인 이◯◯ 부 ’ 

@  취업 회를 뇌  공 다는 것이다.  살펴본  같이 @ 이 

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주어지지  여러 특 를 공  A  규직  채용  

 있었  사실  인 다. 그러나 뇌 공여죄  뇌 죄는 ‘2인 이상  여자가 

동일  목 를 추구   다른 향에   다른 행 를 행함 써 범죄실 에 

여 는 경우’ ,  향  행  존재를 요  는 요  공범 계에 있다고 

 것인데( 법원 2015. 2. 12. 고 2012도4842 결 등 취지 참조), ‘ 고인 이◯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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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’ 고인 ◯◯에게 뇌  공여 다는 이 합리 인 심  여지없이 증명 지 

니  이상, 뇌 죄  나 지 립 요건인 직  여부, @ 에  취업 

회가 법 129조 1항 소  뇌 에 해당 는지에 여는  나 가 단  

요 없이, 향범  요  공범 계에 있는 고인 ◯◯에  뇌  

도 합리 인 심  여지없이 증명 었다고 볼  없다.

5. 결

  결국 고인들에  이 사건 각 공소사실  모  범죄 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

므  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여 고인들에게 각 죄를 고 고, 법 

58조 2항 본 에 라 고인들에  각 죄 결  요지를 공시 다.

재 장      사      신 재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            사      장 진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